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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7년 

1409만 건, 2018년 1596만 건, 2019년 1823만 건, 2020년 2061만 건으로 매년 약 200만 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365일 이상의 장기처방은 2020년에 14만961건에 이르며,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1) 장기처방의 약 67%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의 대

형의료기관 선호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장기처방으로 인한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복약이행도(medication adherence) 저

1)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33

배경

개요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장기처방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의료기

관이나 약국의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와 함께 장기처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장기처방

의 대안으로 흔히 언급되는 반복조제처방전(refill prescription, 처방전 리필제)에 관련된 해외동향

과 최근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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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 이로 인한 치료 실패이다. 진료주기의 장기화로 의약품 복용 중 이상반응 발생이나 질병 진행 등 건

강 상태의 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조제된 의약

품을 장기 보관하는데 따른 안정성 문제와 조제 받고 버리는 약품의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만성

질환에서의 복약이행률은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중증도가 낮은 질환 초기 단계에서의 복약이행률이 낮고, 

이는 질환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옥, 장선미, 2013; 김민소 등, 2018). 

장기처방이 복약이행률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부정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다.

 

  장기처방의 문제점은 의료계와 약업계 공히 인식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처방기간 제한을 제안2)한 적

이 있으며, 약업계는 처방전 리필제를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등으로 비대면 방식의 진료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처방전 리필제는 하나의 처방전을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제도로 이해되며, 나라마다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미국의 경우 prescription refill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국은 repeat dispensing(RD) 

servi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만은 chronic disease refill prescription, 올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영어로 refill prescription을 사용하고 있다.

운영 방식도 시행 시기와 국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가 반복

적인 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강조점을 둘 수도 있고, 혹은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오면 약사가 재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강조점을 둘 수도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의약품(신약,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유효기간을 갖

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가급적 외래어 사용을 피하고 약사의 재량에 따른 반복조제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후로는 

‘반복조제처방전(refill prescription) 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144

반복조제처방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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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의 해외 활용 현황

1) 미국

미국에서는 Durham-Humphrey 개정안에 의해 1951년부터 의사의 승인하에 처방전의 반복사용이 

허용되었다. 이후 오하이오에서 크리스마스 때 인슐린이 떨어졌으나 새로운 처방전을 받지 못한 환자가 사

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기한이 만료된 처방전이라고 하더라도 약사는 환자의 치료 지속을 우선하여 조제

할 수 있다는 법이 2016년에 통과되었다(DeRosa et. al., 2021). 처방전이 발행된 이후 약사와 환자가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반복 조제하는 continuation of therapy refill과 긴급한 상황에 약사가 

연장하여 조제할 수 있는 emergency refill이 가능하다. 주별 규정이 다르지만 미국의 처방전 리필제도는 

약물치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요성을 부여하고, 의사에 비해 환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약사의 재조제

를 허용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다. 

2)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반복처방이 전체 처방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일차 의료 약제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반복처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조제서비스가 2005년 정부에 의해 도입되

었다. 초기에는 종이처방전에 의한 반복조제만 가능했으나 2009년부터는 전자처방전(electronic 

prescription service release 2)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28일간의 처방의 경우에 6회까지 반복조제

(eRD: electonic repeat dispensing)가 가능하다. 의사는 전자처방전에 투약 일수와 반복처방이 가능한 

회수를 포함하는 전자처방전을 1회 발행하고, 환자에게 전자인증서(repeat authorisation token)를 제공

한다. 환자는 반복조제에 의해 6개월간 투약이 가능하다(NHS England, 2015). NHS는 지침을 발행하여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반복조제처방전 발행 전에 환자의 medication review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는 반복조제 시 환자에게 상태, 약의 변화, 효과, 필요 없는 약의 발생 유무 등

을 확인하는 등의 복약이행 및 건강 상담을 시행하며, 약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제

도로 인해 영국의 NHS는 처방의(General Practitionor)와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인증서

를 통해 처방전과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에 다른 약국에서도 조제를 할 수 있게 하였

다(NHS England, 2015). 2005년 말까지 RD 비율이 0.3%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는 120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대만 

대만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외래이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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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정한 특정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상태가 안정적인 환자에 대해서만 리필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필처방전은 1개 만성질환, 1개 약제에만 해당되며, 반복조제처방전 발행시 의사는 지원

금이 제공되며, 환자는 반복조제시 해당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강현하, 

2012; Yen-Ming Huang, 2015). 

4) 일본

일본의 경우 2016년에 “분할조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분할조제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최대 3회로 나

누어 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보관, 복용상의 문제, 부작용 발현의 우려, 경제적 이유 등의 이유

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장기처방이나 약제의 적정한 보관·사용 시 “약제사의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발행되는데, 조제시마다 처방전을 필요로 해서 3장까지의 처방전 발행이 필요하다. 그

러나 이러한 분할조제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리필처방전” 

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리필처방전’ 제도는 1장의 처방전으로 복수의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며, 처방전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진료를 억제하여, 외래진료비를 절감하는데 목표들 두고 있으

며 재무성의 주도에 의해 도입되었다. 의료기관들은 약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시행

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전자처방전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전자처방

전이 의사와 약사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의 기대되는 편익과 위험

이상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반복조제처방전 제도는 상태가 안정적인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약이 

소진되어 추가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동일 처방을 받기 위해 의사를 방문하지 않고 약사를 방문하여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제도의 공통적인 목적은 의사의 방문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하고, 접근이 용이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문제점이 달라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복

조제처방전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편익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의 편익

①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의 편익은 처방전 발행을 위해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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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외래방문을 줄이고, 이를 통한 의료비 절감이라는 편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국가보건서

비스(NHS) 제도나 미국의 사보험의 경우 1차 의료에서의 처방전 발행 등은 인두제(per capita 

payment) 방식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 또한 반복조제로 인한 시간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

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이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②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편의성 증진

매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처방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는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요구가 존재한다. 반복조제처방전 제도는 환자들의 이러한 요구

를 충족시키는데 유용하다. 

③ 장기처방으로 저하된 복약이행도 향상

반복처방이 문제이던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3~6개월 이상의 장기처방전 발행이 문제라

는 점에서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의 기대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 현재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조제 정도나 

복약이행도, 투약으로 인한 환자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문제의 파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처방으로 인해 복약이행도가 낮아지고, 중복 처방이 유발되며, 버려지는 의약품이 많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에서 약사가 환자 상태 점검 및 복약상담을 통해 복약이행도

를 향상시킴으로써 약물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의 위험

① 약물 과잉 복용이나 환자 상태 악화를 놓칠 위험

환자의 질병 진행을 의사가 놓칠 우려가 있다. 

②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

의료기관 방문의 감소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③ 약국의 방문환자 증가와 새로운 서비스 도입

약국 방문환자가 증가한다. 약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약의 효과, 이상반응 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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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가 반복조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조제를 거부하거나 의사와의 협의

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약사 교육 프로그램 및 의사소통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반복조제처방전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여러 연구 중 반복조제처방전 제도가 복약이행도를 향

상시켰다는 근거는 많은 논문들에서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 발표된 문헌으로 반복조제처방

전 제도의 비용 절감, 치료성과,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① 2012년 Michael Taitel 등은 Medicaid3)의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조제일수 30일 제한 조치와 이

에 따른 반복조제가 복약이행도, 약품 낭비, 약제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Walgreen 약국

체인이 캘리포니아 Medicaid에 청구한 52,898명의 statin, antihypertensive,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oral hypoglycemic medications 4가지 약효군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약물

소지율(Medication Possession rate)과 치료지속성(persistency), 예정된 조제일 이전에 동일약효군내

의 다른 약으로의 변경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30일 처방과 90일 처방-반복조제를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 

30일 처방조제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보다 90일 처방에 약국에서 반복조제하는 것이 복약이행도와 투약지

속성를 향상시키고, 약품낭비가 줄었으며, 전반적인 약제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Wang JY 등(2014)은 대만에서의 만성질환 반복조제처방전 제도가 2형 당뇨 환자 치료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반복조제처방전이 재정적 절감은 있으나 2형 당뇨 치료의 질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1,005명의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의 후향

적 관찰연구를 수행하였다. 당화혈색소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반복조제처방전을 사용한 환자에서 당화혈

색소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환자군에서의 감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

③ Jalpa A. Doshi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에 약 43억 개의 처방전이 발행되었

고, 이중 환자들이 처방약을 복용하는 비율은 50%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저자들은 복약이행도가 낮은 

3) Medicaid: 미국의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반복조제처방전 제도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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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최근 약국들에서 제공되는 synchronizing medication refills로 불리는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의약품의 반복 조제와 처방 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하나의 

약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 서비스가 미국 20개 이상의 약국 체인과 독립약국

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형 전국단위 보험사의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평가 결과 이 서비스가 환자의 복약이행도를 향상시켰다는 결론을 보고하였다.

환자의 상태가 가변적일 경우 정기적으로 의사의 모니터링을 필요로하므로 이 경우 처방기간 제한이 효

과적일 수 있다. 반면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일 경우에는 처방기간이 짧아지면, 처방만을 위한 외래방문이 

많아져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지속적인 치료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대부

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조제일수를 제한하는 반복조제처방

전 제도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복조제처방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약사 인력 양성 

반복조제처방전 제도는 약물치료에서 약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만성질환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복약상담, 약국방문일 조정 등 적극적인 환자관리 등이 요구되는 제도로서 1인 약

사 중심의 우리나라 약국 현실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참여 약사에 

대한 교육 및 전문약사 인력 양성 등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의사·약사 협업 환경 형성

반복조제처방전 제도 시행에는 약물치료의 성공을 위한 대한 의사, 약사의 협력이 수반되므로 우리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영국, 일본의 전자처방전 사업 및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인프라 구축과 참여 의사, 약사, 환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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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리나라 처방 및 조제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약물치료 성과 평가

우리나라는 2001년 처방일수 제한을 해제하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장기처방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 약사, 환자의 행태에 대한 조사와 약물치료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근거

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의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김성옥, 장선미.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고혈압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

석. J Pharm Soc Korea. 2013; 57(5):369-375.

2, 김민소 등, 노인환자의 복약순응도 현황 및 영향인자 분석, 병원약사회지(2018), 제 35 권 제4호, 418~429 

3, Nicholas DeRosa, Ka Leung, Julia Vlahopoulos, Joseph Lavino, Pharmacist Allowances for the Di

spensing of Emergency or Continuation of Therapy Prescription Refills and the COVID-19 Impac

t: A Multistate Legal Review, INNOVATIONS in Pharmacy Vol. 12, No. 3, Article 17, 2021

4. NHS England, Electronic Repeat Dispensing-Guidance, 2015 (https://www.england.nhs.uk/public

ation/electronic-repeat-dispensing-guidance)

약사 Point

Ÿ 반복조제처방전(refill prescription) 제도는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정

기적인 조제와 복약상담을 통한 약물치료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Ÿ 이 제도는 약사에게 환자의 약국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복약상담과 함께 효과와 이상반응의 발생과 같은 환자의 상

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환자에게 재처방 요구 혹은 조제를 거부하고 의료기

관으로 보내는 등의 업무도 발생할 수 있어, 처방 의사와의 원활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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